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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이 `23.3.21.자로 일

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

률 완화 적용이 가능한 요건 중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삭

제되어, 관련 내용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

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.

○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시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도록 한 「국

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에도 불구하고, 건축 허가

이후 지구단위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

련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○ 법제 원칙에 맞지 않은 일부 조항을 조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구단위계획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함(안 제19

조의8조).

나.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용적률 완화 기

준을 삭제하고 임대의무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

함(안 제55조).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, 「공공주

택 특별법」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










